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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물품의 취득 

◈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

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 물품의 취득은 dBrain 상 조달(계약) 메뉴의 구매요청(물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하여 취득하게 된다.

◈ 취득 업무를 통하여 소유하게 되는 물품은 자산의 품종선택에 따라 

유형자산의 형태가 구분되며, 물품의 구분과 각각 그에 해당되는 재무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물품

⇨

일반유형자산

회계과목 관리과목

전기통신기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사무용집기

운반/건설기계/차량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운반건설기계및차량

기계요소/공작기계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산업기계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의료화학분석기기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물리실험측정기기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인쇄, 사진 및 시청각기기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기타잡기기 기타일반유형자산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 본 장에서는 조달(계약) 메뉴를 통하지 않고 물품을 취득해서 발생하는

오류와 구매요청서 작성 및 부대비 미배부 관련 오류사례 등을 알아

보기로 한다.

1. 일반지출을 통한 자산 취득 오류 … 2

2. 구매요청서 작성 시 물품명세 선택 오류 … 8

3. 부대비(조달수수료 등) 미배부 오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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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지출을 통한 자산 취득 오류

사업담당자로 새로 임명된 김국유 주무관은 출장용 노트북 1대를 100만원에 

구매하려고 한다. 조달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김국유 주무관은

일반지출 업무를 통해서 노트북 구입 관련 요청서를 작성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국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은 아래 <그림 1-1>과 같이 dBrain 메뉴 중 조달

(계약) 메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사업담당자가 조달(계약)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일반지출 메뉴를 통해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1-1❙구매요청(물품)

조달(계약) 메뉴를 통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에는 요청서 작성 후 검사, 검수 업무를 통하여 해당 국유재산과 물품이

각각의 대장에 등재되고, 대금청구 등을 통하여 지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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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dBrain 상 취득업무 흐름

(2) 오류에 따른 영향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조달(계약) 메뉴에서는 검사, 검수를 통한 국유재산·

물품의 대장 등재 업무처리와 대금지출 업무가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반지출 메뉴를 통해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조달(계약) 메뉴와

같은 자산 등재 업무처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산이 대장에서

누락되게 된다.

ㅇ 조달(계약)메뉴 회계처리(올바른 업무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검 수 사무용기기 1,000,000 미지급금 1,000,000

지 출 미지급금 1,000,000 현 금 1,000,000

ㅇ 일반지출 메뉴 회계처리(잘못된 업무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지 출 사무용품비 1,000,000 현 금 1,000,000

위의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계약) 메뉴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검수시점과 지출(계좌이체)시점에 각각 회계처리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검수시점에는 대장에 재산이 등재되며 차변에 자산이 인식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에 대한 미지급금(부채)이 대변에 인식된다. 그리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지출 시점에 기인식되었던 미지급금을 상계하고 현금이

나가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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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국유 주무관과 같이 물품 구매 시 조달(계약)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지출 메뉴로 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자산이 등재되지 않고 사무용품비 등

비용으로 회계처리 되어 자산이 과소 계상되고, 비용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위 사례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부 부처에서는 ‘기타증감’ 업무를

통하여 자산을 등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타증감’ 업무의 ‘기타(증)’

사유를 통하여 자산을 등재하는 것은 오류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추가로 생성되어 또 다른 오류를 발생시키게

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증감_기타(증) 사무용기기 1,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

위의 회계처리와 같이 기타증감_기타(증)으로 자산을 대장에 등재하는 경우

에는 지출 시 인식되었던 비용의 과대계상 효과는 사라지지 않고, ‘전기오류

수정이익’라는 수익 계정과목이 생성되어 수익 역시 과대 계상된다.

따라서 해당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지출 메뉴를 통한 업무를

취소하고, 조달(계약) 메뉴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다시 수행

하여야 한다.

노트북과 같은 물품을 구입할 경우 일반지출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 

방식이다. 따라서 사업담당자는 물품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반지출 메뉴가 아닌 

조달메뉴의 구매요청(물품)을 통하여 구매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업무

처리 방식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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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Case Ⅰ : 이동성기계장치 구매 시 일반지출 취득

• OO부는 물품 구입 시 조달(계약) 메뉴를 거치지 않고 일반지출 메뉴를 통하여 

물품을 취득하여 사무용품비 2,828,000원이 과대 계상 되었으며, 해당 물품의 

대장 등재를 위하여 기타증감_기타(증) 업무를 통하여 이동성기계장치를 동액 

인식하여 수익이 과대 계상되었다.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 메뉴가 아닌 조달메뉴의 구매요청(물품)

메뉴를 이용하여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OO부 담당자는

일반지출 메뉴로 물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잘못된 회계처리가

나타나게 된다.

ㅇ 조달(계약) 메뉴 회계처리(올바른 업무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검 수 이동성기계장치 2,828,000 미지급금 2,828,000

지 출 미지급금 2,828,000 현 금 2,828,000

ㅇ 일반지출 메뉴 회계처리(잘못된 업무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지 출 사무용품비 2,828,000 현 금 2,828,000

또한 해당 물품의 대장 등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은 ‘기타증감_기타(증)’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잘못된 회계처리가 나타난다.

ㅇ 기타증감_기타(증) 처리(잘못된 업무처리)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이동성기계장치 2,828,000 전기오류수정이익 2,828,000

OO부는 물품 구입 시 일반지출로 업무를 처리하여 해당 물품이 자산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되었다. 해당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처리를 

다시 수행하였어야 하나 물품관리관은 해당 재산을 ‘기타증감_기타(증)’을 통해 

대장에 등재하였기 때문에 재무결산 상‘전기오류수정이익’계정과목이 계상되는 

오류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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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타증감 메뉴

(1) 기타증감이란?

dBrain 시스템의 국유재산, 물품 업무에는 대장관리 메뉴 중 ‘기타증감’

메뉴가 존재한다. 해당 메뉴는 현금의 지출과 수입이 수반되지 않는 대장의

변화를 처리하는 메뉴로 합병, 분할 시 대장이 변동 되는 경우와 취득일자

변경, 내용연수 변경 등 대장의 정보관리항목 변경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3❙기타증감메뉴

(2) 기타증감사유

기타증감사유에는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 환수, 매립 이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며 사유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상대계정과목도 다르다.

따라서 업무담당자는 기타증감 메뉴를 사용해야하는 건인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기타증감의 정확한 사유를 선택하여야 올바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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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증감메뉴 사용 시 주의사항

기타증감 업무처리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타증감 메뉴 중 ‘기타

(증)’ 또는 ‘기타(감)’을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이다. 해당 사유를

선택하는 경우 자산이 왜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사유 파악이 불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정과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ㅇ 기타증감의 기타(증),기타(감) 사유선택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증감_기타(증) 자 산 xxx 전기오류수정이익 xxx

기타증감_기타(감)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자 산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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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요청서 작성 시 물품명세 선택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청사 회의실에 회의용 탁자(70만원)를 설치하기 

위하여 물품을 구매하려고 한다. 조달(계약) 메뉴를 통하여 구매요청서를 작성

하던 김국유 주무관은 자산명세의 품종 선택 시‘사무용집기’를 선택하여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대장X]소모품’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조달(계약) 메뉴에서 구매요청(물품)을 선택하면 구매요청서(물품)를 작성

할 수 있다. 이 중 자산명세의 ‘추가’를 클릭하면 ‘물품명세(요청)‘ 화면이

팝업되는데, 해당 화면의 품종 선택 란에서 취득하는 물품의 명세를 확인

및 변경할 수 있다.

그림 1-4❙물품명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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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세 선택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구분되며, 대장 등재 여부와

품종을 결정하게 된다. 물품명세의 구분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물품명세의 구분

계약종류
물품명세

자산(자산대장등재) 비용

구매요청
(물품)

ㆍ이동성기계장치

ㆍ전기통신기기

ㆍ사무용기기

ㆍ사무용집기

ㆍ운반건설기계및차량

ㆍ기타공용자산

ㆍ외부소프트웨어

ㆍ[부속물]

ㆍ[대장X] 소모품

ㆍ[대장X] 사무용품비

ㆍ[대장X] 홍보물품비

ㆍ[대장X] 간행물비

ㆍ[대장X] 의료용품

ㆍ[대장X] 치안유지자산(자산)

ㆍ[대장X] 정부미술품/미화물품(자산)

ㆍ[대장X] 피복

ㆍ[대장X] 기타

(2) 오류에 따른 영향

김국유 주무관은 청사 회의실 탁자를 구입하며 품종 선택 란에 ‘사무용집기’를

선택해야하나, ‘[대장X]소모품’을 선택하였다. 이로 인해 탁자가 물품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소모성물품비로 비용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ㅇ 잘못된 업무 처리([대장X]소모품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소모성물품비 700,000 현 금 700,000

ㅇ 올바른 업무 처리(사무용집기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사무용집기 700,000 현 금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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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대장에 등재하기 위해 대장관리

메뉴의 기타증감(기타(증) 사유)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당초의 오류는 해결되지 못한 채 아래와 같은 잘못된 회계처리가

추가로 생성되게 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증감_기타(증) 사무용집기 7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700,000

즉, 기타증감_기타(증) 사유로 자산을 대장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지출 시

인식되었던 비용의 과대계상 오류는 사라지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는

수익 계정과목이 생성되어 수익 역시 과대 계상된다.

구매요청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부분은 물품명세의 선택에 따라 자산과 비용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담당자는 해당 물품 명세를 정확히 선택

해서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TIP>

<물품 계정과목 변경방법>

ㅇ 검수 승인 이전 : 검수서에서 품종을 수정한다.

ㅇ 검수 승인 완료 : 조달(계약) > 검수 > 물품계약(물품/국유)명세변경 > 

명세변경서등록 메뉴에서 품종을 변경한다. 

   변경요청서에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고, 자산명세(변경후)에서 ‘상세’ 

버튼 클릭하여 품종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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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비(조달수수료 등) 미배부 오류

물품관리관인 이조달 주무관은 조달청에서 구입한 컴퓨터(구입가격 : 100만원)를

검사ㆍ검수절차를 거쳐 자산대장에 등재하였다. 해당 자산에는 조달수수료 5만원이

부대비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조달 주무관은 해당 부대비를 배부하지 않았다. 

(1) 오류의 유형

지출요청서 작성 시 발생유형 선택을 통하여 부대비가 설정되면 해당 부대비는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었다가 본 자산의 검수시점(대장 등재시점)에

부대비배부 절차를 통해 본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대비배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부대비가 미배부되어 건설중인

자산으로 남아있는 오류가 발생된다.

그림 1-5❙조달화면에서 지출요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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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의 배부는 <그림 1-6>과 같이 본자산 검수 시 검수화면에서 관련된

부대비의 조회 및 선택을 통해 진행된다.

그림 1-6❙검수_물품(부대비 배부)

검수화면에서 부대비 배부를 클릭하면 부대비배부 팝업창이 나타난다. 여기서

부대비 목록을 조회하여 검수 대상 자산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부대비를

선택하면 본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게 된다.

부대비의 설정은 시점에 따라 <표 1-2>와 같이 구분이 된다.

표 1-2❙부대비 설정 연계정보

발생유형 연계정보

1.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계약번호

2. 물품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3.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등재 후)
요청번호, 검수번호, 대장번호

4. 물품 부대비 지출(등재 후)

5. 계약 전 부대비 지출 공사계약통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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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요청번호, 검수번호, 대장번호로 연계된 경우에는 해당 연계정보를,

계약 전 부대비 지출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통합번호나 건명을 통해 부대비를

배부하여야 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이조달 주무관은 구입한 컴퓨터의 검수 시점에 부대비 배부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된 조달수수료 5만원이 그대로 재정

상태표에 남아 있게 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부대비 배부 사무용기기 50,000 건설중인자산 50,000

부대비 미배부 <회계처리처리 없음>

부대비를 배부하지 

않은 경우의 재정상태표

부대비를 배부한 

경우의 재정상태표

  사무용기기              100만

  건설중인자산              5만

⦙  

  사무용기기              105만

⦙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대비가 본 자산으로 대체되지 않고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남아있게 된다. 부대비는 검수 시점에 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거나 검수 시점 이후에 부대비를 설정하는

경우(대장번호를 선택하지 않고 계약번호, 요청번호 또는 검수번호로 부대비

정보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검수 시점 이후 기타증감을 통해 부대비를 배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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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기타증감처리(부대비 배부)

검수 시점 이후의 부대비 배부는 <그림 1-7>과 같이 기타증감처리의 증가

사유 중 ‘부대비배부(지출연동O)’를 선택하여 진행한다. 이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기타증감처리 사유 중 지출과 연계되어 있는 ‘부대비배부(지출연동O)’를

선택 하여야 계상된 ‘건설중인자산’이 상계되는 회계처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타증감처리 사유 중 ‘기타(증)’을 선택하면 해당 자산의 대장가액과 재정

상태표 금액은 올바르게 증가하나, 이미 계상되어 있는 ‘건설중인자산’이 상계

되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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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잘못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경우(‘기타증감_기타(증)’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사무용기기 5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50,000

ㅇ 올바른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경우(‘기타증감_부대비배부(지출연동O)’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사무용기기 50,000 건설중인자산 50,000

물품관리관이 검수 업무를 수행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해당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 존재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검수화면에서 부대비배부를 조회하여 

부대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비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한다. 

만일 검수시점에서 부대비를 배부하는 절차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는‘기타증감_

부대비배부(지출연동O)’사유를 선택하여 사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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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유형 오류사례

• OO청은 이미 취득이 완료된 자산에 대해 부대비 배부를 누락하여 부대비 

발생 시 계상되었던 건설중인고정성기계장치 21백만원, 건설중인사무용기기 

2.4백만원, 건설중인이동성기계장치 4.6백만원이 재정상태표에 계속 남아있다.

OO청은 부대비로 설정된 지출을 본 자산의 검수 시점에 파악하지 못하고

부대비 배부 업무를 누락하여 수정전시산표 상 이미 취득이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 ‘건설중인자산’ 금액이 계상되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타증감_부대비배부(지출연동O)’ 사유를

선택하고 부대비로 설정된 지출내역을 조회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해

주어야 한다.

ㅇ 올바른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경우(‘기타증감_부대비배부(지출연동O)’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고정성기계장치 21,000,000 건설중인고정성기계장치 21,000,000

사무용기기 2,400,000 건설중인사무용기기 2,400,000

이동성기계장치 4,600,000 건설중인이동성기계장치 4,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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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유재산의 취득

◈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및 무체

재산권 등으로 구분된다.

◈ 국유재산의 취득은 dBrain 상 성격에 따라 물품계약, 공사계약, 용역계약, 

기타계약으로 구분된다.

◈ 취득 업무를 통하여 소유하게 되는 국유재산은 자산의 품종선택에 따라

유형자산의 형태가 구분되며, 국유재산의 구분과 각각 그에 해당되는

재무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

국가회계기준

중분류 회계과목(관리과목)

토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토지

건물 건물

공작물 구축물

기계기구 고정성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선박및항공기

입목죽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

(해당없음) 건설중인자산

유가증권 투자자산
장·단기 투자증권

(채무증권,지분증권,기타투자증권)

무체재산 무형자산 무형자산 등

◈ 본 장에서는 계약종류 선택, 본공사와 부대공사의 구분, 선금청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등에 따른 오류사례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1. 계약 종류의 선택 오류 … 18

2. 용역명세 선택 오류 … 28

3. 본공사·부대공사 선택 오류 … 33

4. 부대공사 미정산 및 부대비 미배부 … 36

5. 선금 지급 시 자산 계상 오류 … 41

6. 자산대체서 승인 누락 … 43

7. 선금지급액 미청산 … 56

8. 공사계약의 증축 및 개보수 선택 오류 … 61

9. 자본형성적 경비에 의한 취득 업무처리 오류 … 66

10. 기타증감 사유 선택 오류 … 68

11. 유동성 대체 오류 … 70

12. 자산 대응 프로그램 누락 오류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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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종류의 선택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관사를 1년간 사용하는 임차계약(3,000만원)을 맺으

려고 한다. 김국유 주무관은 전세권 설정을 마치고‘무체재산취득요청’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사용/임차계약요청’에서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대장 상 무체재산으

로 등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dBrain 메뉴

중 ‘무체재산 취득요청’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2-1❙무체재산 취득요청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국유재산으로 재무계정과목은 ‘임차보증금_

국유’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은 국가채권으로 재무계정과목은

‘임차보증금_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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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전세권 설정에 따른 임차보증금 구분

구 분 계정과목명 업무절차 구분

전세권 설정 임차보증금_국유 조달>요청>기타계약>무체재산취득요청

전세권 미설정 임차보증금_채권 조달>요청>기타계약>사용/임차계약요청

(2) 오류에 따른 영향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_국유’로 계정과목이 분류되며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체재산취득요청’이 아닌

‘사용/임차계약요청’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채권대장에 등재가 되며 재정

상태표에도 ‘임차보증금_국유’가 아닌 ‘임차보증금_채권’으로 인식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대장에 등재하기 위해 대장관리

메뉴의 기타증감(기타(증) 사유)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당초의 오류는 해결되지 못한 채 아래와 같은 잘못된 회계처리가

추가로 생성되게 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증감_기타(증) 임차보증금_국유 30,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0,000

즉, 기타증감_기타(증) 사유로 자산을 대장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지출 시

인식되었던 ‘임차보증금_채권’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임차보증금_

국유’라는 자산이 생성됨으로써 자산이 과대 계상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생성되어 수익 역시 과대 계상된다. 또한, 국유재산대장과 채권대장에 이중

등재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계약 종류의 선택을 잘못 적용한 경우 [조달>진행

관리>검수명세변경>임차/전세권 변경] 메뉴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임차보증금이 ‘임차보증금-국유’로 등재된 경우 ‘임차

보증금-채권’으로 수정해 주어야 하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이

‘임차보증금-채권’으로 등재된 경우 ‘임차보증금-국유’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

다만, ‘임차보증금-채권’을 ‘임차보증금-국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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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채권’이 채권대장에서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소멸절차[채권>채권마감>마감자료조정>월별채권현황>

대출(기타)채권소멸처리]를 추가적으로 진행해 주어야 한다.

그림 2-2❙검수명세변경>임차/전세권변경(전세권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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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취득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의 취득 

성격에 맞는 계약종류를 선택하는 것이다.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국유재산 중 무체재산권으로‘무체재산취득요청’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시작

하였어야 하지만,‘사용/임차계약요청’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이 

국유재산대장에 누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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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종류의 선택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임차보증금 관련 자산 과대 계상 및 계정분류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임차보증금-국유’와 ‘장기임차보증금-국유’에 계상된

12억 2,911만원을 ‘임차보증금-채권’과 ‘장기임차보증금-채권’ 등에 이중

으로 계상하여 기타유동자산(유동자산)이 5억 3,585만원, 기타의기타비유동

자산(기타비유동자산)이 6억 9,326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또한 전세권이

설정되어 국유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임차보증금-국유’ 6,150만원과 

‘장기임차보증금-국유’ 5억 4,504만원을 ‘임차보증금-채권’과 ‘장기임차보증금-

채권’으로 같은 금액만큼씩 잘못 계상하였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454p 중>

ㅇ 임차보증금 회수 및 지급시 회계처리 오류

OO청 일반회계에서 임차보증금 지급 및 회수시 상대계정을 관련 자산의 

증감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이익차감 및 정부외자산수증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조달)이 7억 3,480만원 과대 계상

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1011p 중>

ㅇ 임차보증금 계상 누락 오류

OO부에서 숙소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지출 시에는 비용으로, 회수 시에는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잡이익(비배분수익)과 업무대행수수료가 각각 1억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자산 보증금을 국유재산으로 등재

하지 아니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7억 1,000만원 과소 계상

되었으며, 장기지급보증금(기타비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

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628p 중>



- 23 -

참고 조달 관련 계약 종류 별 구분

(1) 계약의 종류

dBrain 시스템 상 조달 관련 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2-2❙조달 관련 주요 계약 종류

계약 종류 적  요

물품계약

구매요청(관급자재) 관급자재 구매 시 사용

취득요청(국유) 국유재산(기계기구, 공작물, 선박항공기) 취득 시 사용

구매요청(물품) 물품 구입 시 사용

수리/폐기

수리요청(물품) 물품의 수리요청 시 사용

유지보수요청(물품) 물품의 유지보수요청 시 사용

수리요청(국유) 국유재산의 수리요청 시 사용

폐기요청(물품) 물품의 폐기요청 시 사용

폐기/철거요청(국유) 국유재산의 폐기/철거요청 시 사용

공사계약

시설공사(본공사) 국유재산의 신축

공사용역(부대공사) 본공사에 포함되나 계약을 별도로 하는 공사

공사수리(증축/개보수) 국유재산의 증축 및 개보수공사

용역계약 용역계약요청 용역계약 시 사용

기타계약

부동산 취득요청 국유재산인 부동산 매입

용지보상 지출요청 용지 강제수용 후 보상비 지급

무체재산 취득요청 국유재산인 무형자산 취득

유가증권 취득요청 주식, 기타수익증권 및 국공채 등 유가증권 취득

사용/임차계약요청 임차, 렌트 계약 등 국유재산과 관련 없는 건

보험계약 요청

각 계약종류 별로 나타나는 계정과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담당자가 해당

계약과 성격이 다른 계약 종류를 선택하여 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같은 공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시설공사

(본공사)와 공사용역(부대공사) 및 공사수리를 구분하게 되어 있으며,

각각의 업무에 따라 나타나는 계정과목이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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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계약

dBrain 시스템의 물품계약 메뉴는 관급자재, 관급자재 외 국유재산 및 물품

구입 시 사용하는 메뉴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표 2-3❙물품계약 구분

계약 종류 자산, 비용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구매요청(관급자재)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또는 물품편입

취득요청(국유)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기계기구

공작물

선박ㆍ항공기

[국유재산대장]

ㆍ기계기구, 공작물, 선박ㆍ항공기

구매요청(물품)

[대장X]소모품

[대장X]사무용품비

[대장X]홍보물품비

[대장X]간행물비

[대장X]의료용품

[대장X]치안유지자산(자산)

[대장X]정부미술품/미화물품(자산)

[대장X]피복

[대장X]기타

[비용] 소모품, 사무용품비 등 품종의 

선택에  따라 구분

[자산] 치안유지자산, 정부미술품/미화물품1)

이동성기계장치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운반건설기계및차량

기타공용자산

외부소프트웨어

[부속물]

[자산] 품종의 선택에 따라 구분, 물품

대장에 등재됨

[부속물] 검수시 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부속물 대장에 등재됨

[리스자산구분]금융리스/운용리스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반드시 

리스자산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함

물품계약을 통하여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하위 메뉴인 구매요청

(관급자재) 또는 취득요청(국유)에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구매요청

(관급자재)의 경우에는 관련 공사가 마무리 되어 본 자산으로 등재되는 시점에

해당 관급자재 구매금액을 본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구매요청(관급자재) 메뉴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1) 치안유지자산, 정부미술품/미화물품은 대장에는 등재 되지 않지만 재무결산 상 자산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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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되고, 취득요청(국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선택에 따라 검수시점에 국유재산대장에 해당 자산으로 등재된다.

(3) 수리/폐기

수리/폐기 메뉴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표 2-4❙수리/폐기 구분

계약 종류 자산, 비용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수리요청(물품)
자산증액(자본적지출) [물품대장] 물품

비용처리(수익적지출)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유지보수요청(물품)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수리요청(국유)
자산증액(자본적지출)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

비용처리(수익적지출)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폐기요청(물품) 비용 [비용] 물품대장에서 폐기처리됨

폐기/철거요청(국유) 비용 [비용] 국유재산대장에서 폐기처리됨

(4) 공사계약

공사계약 메뉴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표 2-5❙공사계약 구분

계약 종류 자산, 비용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시설공사

(본공사)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물품 [물품대장] 물품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국유재산대장]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공사용역

(부대공사)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물품 [물품대장] 물품

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편입 예정

공사수리

(증축/개보수)

증축 [국유재산대장] 자본적지출(대장금액 증가)

개보수 [비용] 수익적지출 처리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공사계약은 시설공사, 공사용역 및 공사수리로

나뉘며, 시설공사는 본공사로서 선택한 자산명세의 대장에 등재되지만

공사용역은 부대공사로서 건설중인자산으로 관리되다가 공사 완료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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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공사 자산가액에 배부된다.2) 공사수리는 증축과 개보수로 구분되며 자산

대장금액을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인 경우에는 증축을 비용으로 처리되는

수익적지출은 개보수를 선택한다.3)

(5) 용역계약

용역계약요청은 다음 <표 2-6>과 같이 구분된다.

표 2-6❙용역계약 구분

계약 종류 자산, 비용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용역계약요청

무체재산 [국유재산대장] 무체재산

선박ㆍ항공기 [국유재산대장] 선박ㆍ항공기

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편입 예정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물품 [물품대장] 물품

용역계약요청은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국유재산(무체재산 및 선박항공기),

물품, 비용 및 건설중인자산으로 구분되며, 용역명세 상 자산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재무계정과목이 달라지게 된다.

2) ‘2장 3. 본공사·부대공사 선택 오류’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3) 증축 및 개보수의 구분은 ‘2장 8. 공사계약의 증축 및 개보수 선택 오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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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계약

기타계약은 다음 <표 2-7>과 같이 구분된다.

표 2-7❙기타계약 구분

계약 종류 자산, 비용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부동산

취득요청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국유재산대장]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용지보상

지출요청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토지 [국유재산대장] 토지

무체채산

취득요청

광업권, 전화가입권, 전세권

[임차보증금] 등
[국유재산대장] 광업권, 전화가입권, 전세권 등

유가증권

취득요청

주식, 기타수익증권

국채/공채/지방채/회사채
[국유재산대장] 주식, 국채, 공채 등

사용/임차

계약요청

임차(임차료), 렌트 계약 등 

국유재산/물품과 관련이 없는 

계약 건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보험계약요청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기타계약의 구분 시 유의할 점은 전세권이 설정 된 임차보증금을 취득하는

계약의 경우 ‘사용/임차계약요청’이 아닌 ‘무체재산 취득요청’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권 등 국유재산의 취득은 ‘무체재산 취득요청’에서 처리

하고 국유재산이 아닌 임차 계약 등은 ‘사용/임차계약요청’에서 처리 해야한다.



- 28 -

2 용역명세 선택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위해 디브레인 상 계약종류를 

용역계약으로 선택한 후 용역계약요청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김국유 주무관은 

용역계약요청서의 용역명세 선택시 ‘무체재산’이 아닌 ‘비용’을 선택하고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사업담당자는 용역계약요청서* 작성 시 ‘용역명세’에서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국유재산(무체재산 및 선박항공기), 건설중인자산, 비용, 물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지출된 용역비는 무체재산을

선택해야하나, 무체재산이 아닌 비용을 선택하는 경우 무체재산으로 등재

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조달(계약)>요청>용역계약>용역계약요청

그림 2-3❙용역계약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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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김국유 주무관이 무체재산 취득 시 용역계약요청서 명세에서 ‘무체재산’이

아닌 ‘비용’을 선택한 경우 국유재산대장에 무체재산이 누락되고, 재정

상태표에도 무형자산이 과소 계상된다. 또한 무형자산상각비가 내용연수

동안 인식되지 않음에 따라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

누계액도 왜곡된다.

ㅇ ‘비용’ 선택 시 회계처리(잘못된 회계처리)

연도 차변 금 액 대 변 금 액

20X1 연구개발비 1,000,000 현금 1,000,000

ㅇ ‘무체재산’ 선택 시 회계처리(내용연수 5년)(올바른 회계처리)

연도 차변 금 액 대 변 금 액

20X1
무형자산 1,000,000 현금 1,000,000

무형자산상각비 200,000 무형자산 200,000

20X2 무형자산상각비 200,000 무형자산 200,000

20X3 무형자산상각비 200,000 무형자산 200,000

20X4 무형자산상각비 200,000 무형자산 200,000

20X5 무형자산상각비 200,000 무형자산 200,000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무체재산이 비용처리 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메뉴에서

용역명세를 비용에서 건설중인자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급금이

생성되는데, ‘건중자산대체서 생성’ 메뉴를 통해 선급금을 무체재산으로

대체하고 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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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계정과목 정정(비용<->건가)

계정과목 정정: 계정과목 정정(비용<->건가)* 메뉴에서 변경할 건을 조회하여,

변경자산구분을 '[건중자산]'으로 변경 후 [상세]버튼을 클릭하여 재산종류를

‘[무체재산]’으로 선택하면 계정과목이 ‘선급금’으로 수정된다.

* 조달(계약)>검사>검사등록>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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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건중자산대체서 생성

건중자산대체서* 생성: 건중자산대체서 생성 화면에서 건명과 검수일자,

검수자를 선택한 뒤 건설중인자산 내역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건설중인

자산을 추가할 수 있다. ‘자산명세’ 부분에서 ‘관서, 자산구분’을 선택한

뒤 ‘승인’버튼을 누르면 ‘무체재산’으로 자산이 등재된다.

* 조달(계약)>검수>검수등록>건중자산대체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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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명세 선택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oo부는 oo회계에서 화학물질안전원 시스템 등 구축 시 지출한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연구개발용역비로 처리하여, 

소프트웨어(무형자산)가 37억 6,324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무형자산

상각비(프로그램명: 환경보전기반육성 등 4개 프로그램)가 6,378만원 

과소 계상되었으며, 연구개발용역비(프로그램명: 환경보전기반육성 등 

4개 프로그램)가 38억 2,702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888p 중>

ㅇ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재정상태표일 현재 구축이 완료된 빅테이터 기반의 00통합플랫폼(총 

취득원가: 2,296,265,610원, 2019년 12월 구축),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총 취득원가: 1,003,730,000원, 2019년 4월 구축), 산지정보시스템 안정화 

구축(총 취득원가: 778,000,000원, 2019년 12월 구축) 사업에 지출된 

금액을 일반연구개발용역비, 기타수수료로 비용처리 한 결과 내부개발

소프트웨어(무형자산)와 무형자산상각비가 각각 3,977,096,980원, 100,898,630원 

과소 계상되었고, 일반연구개발용역비, 기타수수료가 각각 4,059,317,000원 

및 18,678,610원 과대 계상됨.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851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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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공사·부대공사 선택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청사의 신축과 관련하여 (주)안전건설과 1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또한 청사의 소방ㆍ전기ㆍ통신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소방 등 시설의 설치는 청사의 신축과 

관련된 부대공사이기 때문에‘공사용역(부대공사)’메뉴를 선택하여 요청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국유 주무관은‘시설공사(본공사)’메뉴를 선택

하여 요청서를 작성하였다. 

(1) 오류의 유형

부대공사는 본공사의 수행에 따라 부속적으로 수행되는 공사로서,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의 건설공사가 본공사라면 전기, 통신, 냉ㆍ난방, 소방 및 방범

설비 등 청사건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설비공사는 부대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공사를 위해 집행되는 금액은 본공사인 건물 건설공사에 집행된

금액에 합산되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만약 사업담당자가

‘공사용역(부대공사)’를 선택하지 않고 ‘시설공사(본공사)’로 업무를 수행

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2-6❙공사계약(본공사와 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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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김국유 주무관은 소방ㆍ전기ㆍ통신시설의 부대공사를 ‘시설공사(본공사)’ 메뉴를

통하여 요청서를 잘못 작성하였기 때문에 부대공사 금액이 본공사 금액과

합쳐져서 대장에 등재 되지 않고, 각각 개별 재산으로 각각 대장에 등재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국유재산 관리상 오류일 뿐만 아니라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소방, 전기

등 시설이 본건물과 다른 별도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을 가지게 되므로

감가상각비도 왜곡된다.

그림 2-7❙공사용역요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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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유의사항

사업담당자는 공사계약 관련 요청서 작성 시 해당 공사의 성격에 따라

본공사와 부대공사를 정확히 구분하여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부대공사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본공사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그림 2-7>의 공사용역요청서 작성 화면에서 ‘[건중자산]’을 선택하여야

한다.

부대공사에서 선택하는 자산명세의 항목은 다음 <표 2-8>과 같다.

표 2-8❙부대공사 자산명세 항목

계약 종류 자산, 비용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공사용역

(부대공사)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물품 [물품대장] 물품

[건중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편입 예정

부대공사는 본공사의 수행에 따라 부속적으로 수행되는 공사로서, 청사를 신축

하는 경우 건물의 건설공사가 본공사라면 전기, 통신, 냉ㆍ난방, 소방 및 

방범설비 등 청사건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공사는 부대공사로 볼 수 

있다. 부대공사를 위한 공사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본공사와 구분하여‘부대

공사(공사용역) 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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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공사 미정산 및 부대비 미배부

재산관리관 주재산 주무관은 청사의 신축과 관련하여 검사(기성준공)와 검수(자산

대체)를 수행하려고 한다. 주재산 주무관은 본공사(10억원)의 검수(자산대체) 업무를 

진행하면서 부대공사(3억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공사에 

대해서만 검수(자산대체)를 수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수수료 등 모든

취득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사용역을 통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도 대장에 등재되어야 할 금액은 건물의 계약금액 뿐 아니라 해당 건물에

부속되는 소방, 전기 등 ‘부대공사’와 조달수수료, 감독여비 등 ‘부대비’

금액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공사의 검수(자산대체)시점(대장 등재시점)에 부대공사와 부대비를

배부하여야 올바른 자산가액을 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그림 2-8❙부대공사와 부대비에 따른 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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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 및 부대비로 처리한 지출은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며, 본자산의

검수(자산대체)시점에 해당 부대공사와 부대비의 정산 처리를 통하여 자산

가액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2-9❙부대비와 부대공사의 정산

그림 2-10❙부대비 및 부대공사 배부(준공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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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주재산 주무관은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된 부대공사 및 부대비를 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이 재정상태표에 계속 남게 되고

본자산의 가액도 해당 건설중인자산 금액만큼 과소계상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본공사

(청사신축)

준공검사 건설중인건물 10억 기타의미지급금 10억

계좌이체 기타의미지급금 10억 현  금 10억

부대공사
준공검사 건설중인건물 3억 기타의미지급금 3억

계좌이체 기타의미지급금 3억 현  금 3억

자산대체(검수) 건  물 13억
건설중인건물 10억

건설중인건물 3억

부대공사로 지출하였던 3억원을 본자산에 배부하면 총 건물가액은 13억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배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대공사 3억원의

건설중인건물 금액이 본자산으로 대체되지 않아 건물가액이 10억원이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부대공사를 미정산한 경우 오류정정방법은 우선, ‘건중자산대체서 생성‘ 메뉴(그림

2-5 참조)에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본공사의 건명, 검수일자, 검수자를 입력한

후, 건설중인자산 내역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할 부대공사(건설중

인자산)를 추가한다. 그리고 자산명세에서 물품/재산관서를 지정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부대공사를 정산시킬 본공사의 자산번호를 선택한 뒤 저장

및 승인까지 완료하면 부대공사가 본자산에 정산된다.

부대비의 배부는 검수(자산대체) 시점에 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와 같은

미배부 오류가 발생하거나 검수(자산대체) 시점 이후에 부대비를 설정하는

경우(대장번호를 선택하지 않고 계약번호, 요청번호 또는 검수번호로 부대비

정보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검수(자산대체) 시점 이후에 부대비를 배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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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기타증감처리(부대비 배부)

검수(자산대체) 시점 이후 부대비를 배부하기 위해서는 <그림 2-11>과 같이

기타증감처리의 증가 사유 중 ‘부대비배부(지출연동O)’를 선택해야 한다.

이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기타증감처리 사유 중 지출과 연계되어 있는

‘부대비배부(지출연동O)’를 선택 하여야 계상된 ‘건설중인자산’이 상계되는

처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타증감처리 사유 중 ‘기타(증)’을 선택하면 해당 자산의 대장가액과 재정

상태표 금액은 올바르게 증가하나, 이미 계상되어 있는 ‘건설중인자산’은 상계

되지 않은 채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한다.

사업담당자는 부대공사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공사와 연계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본공사를 검수(자산대체)하는 경우 검수(자산대체)시점에 

관련된 부대공사 또는 부대비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dBrain 시스템은 

부대공사 연계 등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공사계약통합관리’메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 40 -

(4) 부대공사 미정산 및 부대비 미배부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토지 등재시 관련 수수료 등의 토지 미대체 오류

OO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대학 이전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를

본계정으로 대체하면서, 동 토지와 관련한 이주단지조성비 및 관련 

수수료를 토지로 함께 대체하지 않고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속 계상하여,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이 160억 8,991만원 과대 계상되었

으며, 토지(일반유형자산)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307p 중>

ㅇ 부대공사 미정산에 따른 건설중인자산 계상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CCTV 설치 공사 등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중인 건물로 회계처리하여 건물(일반유형

자산)및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이 각각 1,602만 원, 7억 7,019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건설중인 건물(일반유형자산)이 7억 8,584만 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건물감가상각누계액(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 및 감가상각비

(프로그램명: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가 각각 75만원, 37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676p 중>

ㅇ 토지 및 건물 관련 수수료 등의 자산 미대체 오류

2019년도 00 박물관 건립을 위해 타부서로부터 인계받은 사업부지(또는

인계예정인 사업부지) 19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수수료, 토지이전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나 비용화 처리

하였고, 농지보전부담금, 분할측량수수료를 토지 또는 건설중인토지로 

인식하여야 하나 건설중인건물로 회계처리함. 동 오류로 인하여 토지가 

23,238,000원 과소 계상, 건설중인토지가 65,351,530원 과소 계상, 기타

수수료가 13,504,600원 과대 계상, 건설중인건물이 75,084,930원 과대 

계상되었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1058p 중>



- 41 -

5 선금 지급 시 자산 계상 오류

재산관리관 주재산 주무관은 건물구매(100억원)와 관련 하여 계약금(10억원)과 

잔금(90억원)을 각각 별도의 검수를 통하여 대금지급 하여 건물이 2개가 등재되었다.

(1) 오류의 유형

건물 등 부동산 취득 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모두 지급되어진 이후

자산등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잔금 지급이전에 지급되어지는 계약금 및

중도금은 선금으로 인식되며 재무결산상 ‘건설중인자산’이 나타나게 된다.

계약금 지급에 대해 선금 지급이 아닌 검수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자산

대장에 건물이 등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계약금 지급 시 선금 지급으로 보아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수를 진행하면, ‘자산(사례:건물)’으로 등재된다. 그리고 잔금

지급된 검수 시점에 또 다시 ‘자산(사례:건물)’이 등재되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건물이 각각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ㅇ 계약금에 대한 검수 수행 & 잔금 지급(잘못된 업무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계약금(검수) 건 물 10억 현 금 10억

잔 금(검수) 건 물 90억 현 금 90억

ㅇ 계약금에 대한 선금 지급 & 잔금 지급(올바른 업무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계약금(선금지급) 건설중인건물 10억 현 금 10억

잔 금(검수) 건 물 100억
건설중인건물 10억

현금 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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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계약금 지급을 선금 지급이 아닌 검수로 진행하여 자산으로 등재 된 경우,

‘수량변경및자산합산’메뉴에서 잘못 등재된 건물을 건설중인자산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수량변경및자산합산’ 메뉴에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검수

내역을 조회한 후, ‘변경 후 내역명세’의 자산구분을 [건중자산] 으로

변경한 뒤 ‘승인’ 버튼을 누르면 건설중인자산으로 변경된다.

그림 2-12❙조달(계약)>진행관리>검수명세변경>수량변경및자산합산

건설중인자산으로 올바르게 변경된 후에는 ‘건중자산대체서생성’ 메뉴를

통해 기존 자산에 합산하는 업무가 별도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건중자산대체서생성: 재산관리관은 ‘건중자산대체서생성(조달>검수>검수

등록>건중자산대체서생성)’ 메뉴(그림 2-5 참조)를 통해 ‘작성’ 버튼을 클릭

하여 건명과 검수일자, 검수자를 입력한 뒤 건설중인자산 내역의 ‘추가’

버튼을 이용해 건설중인자산을 추가할 수 있다. ‘자산명세’ 부분에서 ‘관서,

자산구분’을 선택한 뒤 건물명세화면의 자산번호를 선택하여 ‘승인’ 하면

기등록된 자산대장에 건설중인자산이 합산되어 자산가액을 증가시킨다.

부동산 취득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서는 선금청구를 통하여 

지급해주어야 하며, 잔금 지급 시점인 검수업무에서 선금지급분에 대한 선금청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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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대체서 승인 누락

재산관리관 주재산 주무관은 건물 신축(50억원)과 관련 하여 해당 건물의 자산대체서를

승인하지 않았다.

(1) 오류의 유형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면 자산 등재를 통해 건설중인자산을 토지, 건물 등

본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산대체서를 생성만 하고 승인을

누락하는 경우 자산 대체가 완료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자산대체서를 승인하지 않으면 준공이 완료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중인

자산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되며 자산 등재도 누락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자산대체서 승인을 누락하여 자산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설중인자산은

조달(계약) 메뉴(‘검수조서전체조회’ 또는 ‘검수요청등록’)에서 미완료 대체서를

조회한 후 ‘상세’버튼을 클릭하여 대체서 승인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림 2-13❙조달(계약)>검수>검수조서현황>검수조서전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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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조달(계약)>검수>검수등록>검수요청등록

미완료 대체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대체서 자체가 생성되지

않은 건이므로, 먼저 건중자산대체서생성 메뉴에서 자산대체서를 생성한

후 승인을 통해 자산을 등재할 수 있다.

그림 2-15❙조달(계약)>검수>검수등록>건중자산대체서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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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대체서 승인 누락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건설중인건물 등 본계정 대체 누락 등

OO부 일반회계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취득이 완료된 건설중인자산 

39건에 대해 본 회계연도 말까지 본계정으로 대체하지 아니하여 건설중인건물

(일반유형자산)과 건설중인구축물(일반유형자산)이 각각 7억 7,031만원, 

2,760만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건물(일반유형자산)과 구축물(일반유형자산)이

각각 3억 7,608만원, 3억 4,203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일반유형자산)가 7,980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취득이 완료된 구축물 2건을 대체하면서 건설중인구축물을

차감하지 않고 기타의기타순자산의증가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건설중인구축물

(일반유형자산)이 8,085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기타순자산의증감(조정항목)

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508p 중>

ㅇ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OO부 일반회계에서 취득이 완료된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에 대해 본계정

으로 대체하지 아니하고, 별도 자산수증이익으로 국유재산에 등재하여,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이 117억 4,632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 조달)이 114억 5,900만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전기

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이 2억 8,732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398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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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계약완료일자 알람 기능

(1) 배경

dBrain 시스템은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검수가 누락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완료일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였다.

(2) 계약완료일자 알람기능

계약담당공무원이 [조달(계약)>진행관리>진행현황>계약완료일자관리] 메뉴

에서 알람기능을 설정하면 설정된 시기에 팝업창을 통해 계약종료일을

알려주어 계약관리가 수월해지도록 하였다.

그림 2-16❙계약완료일자 알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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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멸정리요청서

(1) 배경

건설중인자산은 조달 업무등을 통해 발생하고, 검수(자산대체)나 선금청산,

부대비 배부 등의 업무를 통해 제거된다. 이때 재무장부에서도 동시에 회계처리

되므로 원칙적으로 조달과 재무장부는 일치한다. 그러나 만약 결산담당자가 결

산조정분개 입력으로 재무장부에서 건설중인자산을 제거하게 되면, 조달에는

건설중인자산이 남아있고 재무장부에서는 삭제되어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

경우, 조달에서 건설중인자산을 회계처리 없이 삭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2) 정리방법

기성준공검사, 선금지출, 부대비지출에 의해 발생된 건설중인자산을 본자산

으로 등재할 수 없어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으로 처리하였거나 처리할

예정인 경우, 소멸정리요청서를 작성하여 조달에서도 건설중인자산을

제거해 주어야 조달과 재무장부가 일치하게 된다.

업무담당자와 결산담당자는 [조달(계약)>진행관리>건설중인자산 관리>

소멸정리요청서] 메뉴에서 정리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업무담당자는

결산담당자가 사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요청사유(예: 자산성

없음, 당해연도 기등재, 이전연도 기등재 등)를 필수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그림 2-17❙정리요청 진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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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소멸정리요청서 정리사유 등록

소멸정리요청서 상 정리일자는 재무결산 마감된 연도로 입력할 수 없다.

소멸정리요청 현황 및 진행상황은 [조달(계약)>진행관리>건설중인자산 관리>

소멸정리요청 건별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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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사계약통합관리

(1) 배경

청사신축사업과 같이 ‘공사가 장기간(1년이상) 진행’되거나 ‘여러 개의 계약

으로 진행’되는 경우 공사의 진행현황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공사 완료 후 공사비가 누락되는 등 자산취득가액이 올바르게

산정되지 않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공사계약통합관리기능을 이용하면 공사계약통합번호를 통해 공사계약

전체의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대공사나 부대비의 자산 대체가

누락될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그림 2-19❙공사계약 통합관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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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계약통합의 진행단계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출을 처리하고자 한다. 

ㆍ사무실별관(본공사) 계약 : 500,000원

ㆍ사무실별관 공사에 포함되어야 할 전기공사 및 설계용역(부대공사) : 800,000원

ㆍ부대비 : 시설공사 및 설계용역수수료 25,000원

① 공사계약통합 등록

공사계약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공사계약통합관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달(계약)>요청>공사계약>공사계약통합관리]에서 ‘작성’버튼을 클릭하여

공사계약통합명, 공사예정기간 등을 입력한 후 저장한다.

그림 2-20❙공사계약 통합관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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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진행 현황조회

[조달(계약)>요청>공사계약>공사계약통합관리]에서 해당 공사를 조회한

후 ‘공사진행현황’버튼을 클릭하여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와 부대비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계약연결’(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이라면 ‘요청연결’)을 클릭하여

계약서를 추가하거나 ‘연결삭제’ 버튼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그림 2-21❙공사진행 현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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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련 계약 연결

신규계약을 연결하는 경우 공사, 용역, 관급자재 등의 계약요청화면에서

‘공사계약통합번호 선택’ 후에 계약을 진행하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

건이라면 공사진행현황 조회화면에서 ‘계약연결’(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이라면

‘요청연결’)을 클릭하여 연결한다.

그림 2-22❙관련계약 연결

④ 관련 부대비 연결

조달(계약) 또는 지출에서 신규로 발생한 부대비를 연결하는 경우 부대비

지출 시 발생유형 1번 또는 2번을 선택하여 공사계약통합에 연결된 계약

번호를 입력하거나, 발생유형 5번을 선택하여 공사계약통합번호를 입력

한다.

이미 지출된 부대비를 연결하는 경우라면 공사진행현황 조회화면에서

‘부대비연결’ 버튼을 클릭하여 연결할 수 있다.

표 2-9❙부대비 설정 연계정보

발생유형 연계정보

1.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계약번호

2. 물품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3.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등재 후)
대장번호, 요청번호, 검수번호

4. 물품 부대비 지출(등재 후)

5. 계약전부대비 지출 공사계약통합번호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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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부대비 계약번호 설정

⑤ 공사계약통합관리 정산

검수를 통해 자산으로 대체하기 전에 공사계약통합번호로 연결된 부대

공사와 부대비를 일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산은 일종의 분류

작업으로 자산대장에 등재될 금액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담당자는 공사진행현황 조회화면에서 ‘자산대체목록’버튼을 선택하여

정산할 자산대체서를 클릭하면 공사계약통합정산 화면이 나타나고, 하나의

자산으로 등재되어야 할 부대공사와 부대비를 선택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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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공사계약통합관리 정산

⑥ 자산대체(대장등재)

재산관리관이 검수업무를 수행하면 비로소 해당 자산이 대장에 등재되고,

회계처리도 발생하게 된다. 이때에도 통합관리하던 공사계약이 모두

대장가액에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한다.

만약 정산이 누락된 공사계약이 있거나 사업담당자가 수행한 정산내역을

재산관리관이 수정하여야 할 때에는 [조달(계약)>검수>검수등록] 또는

[조달(계약)>검수>검수조서현황>검수조서전체조회]에서 자산대체서를 조회

하여 공사계약통합정산 버튼을 클릭하면, 전 단계에서 진행한 공사계약

통합정산화면으로 연결되어 추가로 정산하거나 정산내역 수정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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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자산대체서 공사계약통합 정산

(3) 회계처리

위 업무를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발생한다.

[조달(계약)>검수>공사용역>공사계약통합정산등록]메뉴에서 자산대체서를

조회한 후 ‘전표상세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본공사
준공검사 건설중인건물 500,000 기타의미지급금 500,000

계좌이체 기타의미지급금 500,000 현  금 500,000

부대공사
준공검사 건설중인건물 800,000 기타의미지급금 800,000

계좌이체 기타의미지급금 800,000 현  금 800,000

부대비(조달수수료)
건설중인건물 15,000 현  금 15,000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10,000 현  금 10,000

자산대체 건  물 1,325,000

건설중인건물 500,000

건설중인건물 800,000

건설중인건물 15,000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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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금지급액 미청산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청사 건물 신축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주)안전건설에 

총 계약금액 10억원 중 2억원을 선급금으로 지출하였다. 공사가 완료된 후 검사부서

주재산 주무관은 준공(완수)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확인서를 승인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공사계약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용역계약을 통하여 비용을 지출

하는 경우, 계약 관련 선금은 선금청구(조달>대금청구>선금청구) 메뉴를

통하여 지급된다. 그리고 기성 또는 준공확인을 통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금의 지출액은 선금지급액을 제외하고 결정된다.

따라서 기성 또는 준공확인 시점에 선금 지급분 중 청산하여야 할 금액을

입력하여야 정확한 지출액이 계산될 수 있다.

그림 2-26❙선금지급과 청산금액

검사 업무 중 준공(완수)확인의 경우 아래 <그림 2-27>과 같은 화면에서 선금

청산금액을 올바르게 입력하여야 한다. 선금청산금액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지출액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ㆍ선금청산잔액 = 선금지급액 – 반납액 – 기선금청산금액

ㆍ지출결정금액 = 금회준공금액 – 선금청산금액 - 지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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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준공(완수)확인

(2) 오류에 따른 영향

검사 업무가 완료되면 대금청구요청을 통해서 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대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 때 연계되는 항목이 위 그림의 지출결정액이다.

지출결정액은 금회준공금액에서 선금청산금액 및 지체상금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본 사례에서는 총 계약금액 10억원 중 선금으로 지급한 2억을 차감한

8억원이다.

올바른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였을 경우에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선금 지급 건설중인자산 200,000,000 현  금 200,000,000

준공(완수)확인
건 물 1,000,000,000 기타의미지급금 800,000,000

건설중인자산 200,000,000

공사대금 지출 기타의미지급금 800,000,000 현 금 800,000,000

위와 같은 회계처리에 의해 최종적으로 ‘건물 10억 / 현금 10억’의 회계처리가

발생된다. 하지만 본 오류사례와 같이 선금청산금액 2억원을 입력하지 않고

준공(완수)확인을 통하여 대금청구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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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선금 지급 건설중인자산 200,000,000 현  금 200,000,000

준공(완수)확인 건 물 1,000,000,000 기타의미지급금 1,000,000,000

공사대금 지출 기타의미지급금 800,000,000 현 금 800,000,000

위의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선금청산금액 2억원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 인식하였던 건설중인자산을 상계하는 회계처리가 나타나지 않고

검사 금액 전부가 기타의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된다.

지출시점에서는 집행단위담당자 또는 지출관이 지출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지출금액을 수정하기 때문에 8억원이 올바로 지급이 될

수 있으나, 건설중인자산 2억원과 미지급금 2억원이 상계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dBrain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나라장터

(G2B)를 통한 전자계약건의 경우 대금청구서의 지출금액 수정이 불가하도록

하였다. 검사서의 선금청산금액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대금청구와 검사서를

반려한 후, 선금청산금액이 입력된 검사서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기성 또는 준공확인의 검사업무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금을 청산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사부서에서

는 기성 또는 준공확인 시 선금청산잔액의 존재유무를 파악하여 올바른 선금

청산금액을 입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물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위의 사례와 같이 검사 시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지 않아 선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조서전체조회’* 메뉴에서 해당 검사서 조회 후 ‘선금

청산 금액정정’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를 정정한다.

* [조달(계약)>검사>검사조서현황>검사조서전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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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검수_물품

‘선금 미청산 잔액’ 한도 내에서 ‘선금청산 정정금액’을 입력하고 ‘승인’하면

선급금/건설중인자산과 미지급금이 제거되는 분개가 생성되어 오류가

정정된다.

그림 2-29❙선금청산 금액정정기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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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선금청산 금액정정기능(2)

<TIP>

<검사 누락으로 미청산 선금이 남아있는 경우 오류정정방법>

ㅇ 사업담당자가 검사를 누락하여 미청산 선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조달(계약)>검사>검사등록>dBrain검사등록] 메뉴를 통한 검사로 선금을

청산한다.

ㅇ 이때 지출할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검사금액과 선금청산금액에 청산

하려는 선금을 동일하게 입력하여 지출결정금액4)이 0원이 되도록 한다.

ㅇ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건의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선금청산금액이

입력된 검사서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4) 지출결정금액=검사금액-선금청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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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계약의 증축 및 개보수 선택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청사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공사계약을 

통해 1,000만원의 공사를 발주하였다.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은 자산의 가액에 더

해져야 하는 자본적지출이므로 공사구분을 증축으로 선택해야 하나, 개보수로 선택

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국유재산을 공사계약 통해 증축 또는 개보수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메뉴에서

공사수리(증축,개보수)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이 때 공사구분이 ‘증축’과

‘개보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다.

그림 2-31❙공사수리요청서

자산에 대한 추가적 지출은 크게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나누어진다.

자본적지출이란 대상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하고

수익적지출이란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지출을 의미한다.

ㆍ자본적지출 : 생산능력증대, 내용연수 연장, 원가 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 건물의 개조 및 증축

  - 엘리베이터 설치, 비상구 설치, 중앙집중식 냉난방장비 설치 등

ㆍ수익적지출 :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 건물 페인트칠, 깨어진 창문 교환

  - 기계부속품의 대체, 자동차 타이어의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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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담당자는 공사수리요청서 작성 시 해당 지출의 성격에 맞게

공사구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자본적지출은 ‘증축’으로 수익적지출은

’개보수‘로 선택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공사수리요청서 작성 시 ‘증축’을 선택하고 자산을 선택하면 해당 자산의

가액이 증가하는 회계처리가 발생하고, ‘개보수’를 선택하고 대장의 자산을

선택하면 해당 자산의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된다. 따라서 김국유 주무관이

자본적지출로 처리되어야 하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개보수’로 선택한

경우 자산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고 비용이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증축(자본적지출) 건 물 10,000,000 현 금 10,000,000

개보수(수익적지출) 건물수선유지비 10,000,000 현 금 10,000,000

위와 같은 회계처리에 의해 자산이 과소 계상되고 비용이 과대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향후 건물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왜곡되게 된다.

‘2020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편성하되, 시설ㆍ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 또는

공사비(420-03)로 반영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예산 상 시설장비유지비는 수익적지출,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는 자본적지출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사업담당자는 공사수리요청서를 작성할 때 지출의 성격이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검토한 후 ‘증축’과 ‘개보수’를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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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또는 ‘개보수’를 선택한 후 연관되는 자산의 선택 역시 중요하다.

수익적지출이라 판단하여 ‘개보수’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관련 지출에 맞는 자산을 선택하여야 해당 자산의 수선유지비로 처리되어

원가정보가 적정하게 집계되기 때문이다.

자본적 지출을 ‘개보수’로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메뉴에서 ‘증축’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조달(계약)>검사>검사등록>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그림 2-32❙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TIP>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과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차이>

ㅇ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당해연도에 완료된 공사수리(증축/개보수),

물품수리, 국유수리 관련 건들 중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또는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변경해야 할 경우 사용하는 메뉴

ㅇ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당해연도에 승인된 관급자재, 시설공사, 

부대공사, 용역계약 건들 중 건설중인자산(선급금)을 비용으로 또는 

비용을 건설중인자산(선급금)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사용하는 메뉴

(단 자산대체서로 정산되지 않은 건들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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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계약(증축, 개보수)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건물 관련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한 오류

OO처 일반회계에서 식중독균주은행 건물의 통신․소방․전기공사 관련 자본적 

지출은 건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수선유지비로 처리하여 건물(일반유형자산), 

건물감가상각누계액(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 건물감가상각비(프로그램명: 

식품영양안전성제고)가 각각 1억 2,488만 원, 42만 원, 42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건물수선유지비(관리운영비)가 1억 2,488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904p 중>

ㅇ 노후시설 교체 등 관련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한 오류

행정안전부 일반회계에서 정화조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노후된 오수설비를 교체 및 개량하는 공사에 지출한 금액을 구축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데도 구축물수선유지비와 건물수선유지비로 처리하여 

구축물(일반유형자산)이 9억6,355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구축물수선

유지비(프로그램명: 청사관리)와 건물수선유지비(프로그램명: 청사관리)가

각각 8억 5,064만원, 1억 856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618p 중>

ㅇ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

항공기를 위해 00부 00기금으로 집행한 수익적지출(예산항목: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외주검사비)에 대해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결과, 선박및

항공기 1,769,040,250원 및 선박및항공기감가상각누계액 130,529,686원

과대 계상 되었고, 수선유지비(프로그램총원가(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1,769,040,250원 과소 계상됨.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938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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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리요청과 자본적ㆍ수익적 지출

조달관리 업무 메뉴에는 수리/폐기계약 메뉴가 존재한다. 해당 메뉴는

국유재산과 물품 등의 수리 혹은 폐기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메뉴로서

일반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메뉴이다. (공사를 통한 수리업무는 공사계약

메뉴의 증축 또는 개보수로 진행된다)

수리/폐기계약 메뉴에서 수리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림 2-33>에서 볼 수

있듯이 요청서 하단에서 ‘지출구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림 2-33❙수리요청서

공사계약의 증축, 개보수와 마찬가지로 자산증액 및 비용처리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 자산가액에 더해지거나 비용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사업담당자는

요청하려는 수리비의 성격이 자본적지출인지 아니면 수익적지출인지 판단

하여 성격에 맞게 지출구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자산증액(자본적지출) 건 물 10,000,000 현 금 10,000,000

비용처리(수익적지출) 건물수선유지비 10,000,000 현 금 10,000,000

지출구분을 잘못 선택하여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메뉴

에서 해당 검사서를 조회하여 선택 후 변경할 수 있다.

* 조달(계약) > 검사 > 검사등록 >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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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본형성적 경비에 의한 취득 업무처리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산업폐수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하여 민간에 

사업을 맡기고자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예산으로 1억원을 지출하였다. 

해당 시설이 완공되었을 경우 확인 후 자산을 등재하여야 하나, 김국유 주무관은 

이를 간과하고 더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1) 오류의 유형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 해외자본이전(340-03)과

같이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 또는 자치단체 및 해외 등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동 예산상의 지출을 ‘자본형성적 경비’라고 한다. 자본형성적 경비가

지출되면 위탁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재산 등재

업무를 누락하는 오류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표 2-10❙자본형성적 경비의 종류

예산세목 성 격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을 위한 경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330-04)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

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해외자본이전

(340-03)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보조금 등

자본형성적 경비는 자산의 취득을 전제로 한 지출이기 때문에 자산 취득되어

대장에 등재되기 전 까지 비용이 아닌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된다. 그리고

자산 취득 시에는 업무담당자가 선급금을 상계하고 해당 자산을 대장에 등재해야

하는데, 이는 대장관리 메뉴 중 기타증감의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①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으로 처리된 자본형

성적 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② 기타증감의 ‘기타(증)’ 사유로

자산을 등재하였을 경우에 오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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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기타증감의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으로 올바르게 자산을 대장에 등재할 경우

지출 시 계상되었던 선급금이 상계되고 본자산으로 대체되는 회계처리가

발생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지출
선급금 100,000,000 현 금 100,000,000

기타증감_외부에의한

기반시설취득
구축물 100,000,000 선급금 100,000,000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선급금이 본자산으로 대체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또한 자산의 등재를 ‘기타증감_외부에의한기반시설취득’이 아닌 ‘기타증감_

기타(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산이 대장에 등재되긴 하지만

선급금이 상계되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수익이 과대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법정민간대행사업비 지출 선급금 100,000,000 현 금 100,000,000

기타증감_기타(증) 구축물 100,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0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액이 선급금이 되어 재정

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의하고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었을

때 반드시 선급금을 자산으로 대체해야 한다.

자본형성적 경비 지출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자산이 완공되었는지 확인한 후 

완공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국유재산대장에 등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국유재산대장에 적절히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타증감_외부에

의한기반시설취득’으로 처리하여 선급금이 제대로 상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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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증감 사유 선택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대장에 누락된 건물(1,000만원)을 기타증감메뉴를

통해 대장에 등재하였다. 그러나 그 사유를 누락재산 등록 사유가 아닌 무주재산등록 

으로 잘못 선택하였다.

(1) 오류의 유형

dBrain 시스템의 국유재산, 물품 업무에는 대장관리 메뉴 중 ‘기타증감’

메뉴가 존재한다. 해당 메뉴는 현금의 지출과 수입이 수반되지 않는 대장의

변화를 처리하는 메뉴로 합병, 분할과 같은 업무와 취득일자 변경, 내용

연수 변경 등 대장의 정보관리항목의 변경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34❙기타증감처리

기타증감 메뉴 중 <그림 2-34>에서 나타난 취득의 사유는 환수, 국가귀속 등에

의한 무상취득이나 무주재산 또는 누락재산 등록과 같은 신규등록, 사고이월

혹은 기존계약에 따른 매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타증감으로 대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게 되면 각 사유에 따라 상이한

재무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된다. 김국유 주무관은 누락재산을 등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누락재산 등록’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

하였어야 하나, ‘무주재산등록’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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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기타증감 사유에 따라 나타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김국유 주무관이 대장에 등재한 건물은 누락재산이기 때문에 전기오류수정이익

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하나 무주재산등록으로 사유를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국유재산 결산지침에 따른 자산의 신규등록 사유별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누락재산등록 : 전년도 결산 시 누락된 재산을 현년도에 등록하는 경우

∙무주재산등록 : 민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재산 취득

무주재산등록은 민법,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은닉재산취득이므로 해당 사유를

선택하면 잡이익으로 회계처리된다.

위와 같이 기타증감으로 업무처리 시 각 사유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계정과목이

상이하므로 담당자는 사유를 정확히 확인한 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잘못된 사유를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증감처리’*

메뉴에서 해당 건을 조회하여 ‘승인취소요청’을 통해 기존 업무를 취소한

후 업무를 재수행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대장관리>기타증감>증감처리, 물품>대장관리>자산증감>증감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증감_누락재산등록 건 물 10,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

기타증감_무주재산등록 건 물 10,000,000 잡이익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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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동성 대체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20X2년 10월 31일 무체재산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임차보증금(1,000만원)의 정보관리항목 중 만기일의 입력을 20X51031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X61031로 잘못 입력하여 20X4회계연도 결산 시 유동성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오류의 유형

유동성대체는 특정시점에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ex.대여금, 차입금 등) 만기일, 상환일 등이 1년이 넘게 남아있었다가 1년 이하로

바뀌는 경우 유동성분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유동성대체는 연말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인식되며, 결산조정분개는 해당

계정과목 정보관리항목의 만기일 또는 상환일을 기준으로 dBrain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관리항목의 만기일을 잘못 입력 하는

경우 유동성대체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2-35❙유동성대체Ⅰ

그림 2-36❙유동성대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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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만기일을 20X5년이 아닌 20X6년으로 잘못 입력하였기 때문에 20X4회계연도

결산 시 장기임차보증금에 대한 유동성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동자산이 과소 계상되고 비유동자산이 과대 계상되었다.

ㅇ 만기일 ‘20X51031’입력(20X4회계연도 말 결산조정분개)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임차보증금_국유 10,000,000 장기임차보증금_국유 10,000,000

ㅇ 만기일 ‘20X61031’입력(20X4회계연도 말 결산조정분개) : 회계처리 없음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존재하여 유동성대체 하는 계정과목과 관련된 국유재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정보관리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융자금, 리스,

보증금의 정보관리항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디브레인의 아래경로에서 각각

변경할 수 있다.

표 2-11❙업무유형별 정보관리항목 수정 경로

유동성대체 관련 결산조정분개는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산담당자의 검토가 어렵다. 따라서 업무담당자가 정보관리항목

입력 시 주의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동성대체 관련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계정과목이 바로

임차보증금이다. 이는 무체재산계약 또는 기타증감 메뉴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을

인식할 때 정보관리항목인 만기일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오류로 업무담당자는 

정보관리항목 입력 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업무유형 경로

융자금 융자> 요청관리> 융자집행> 원금회수계획에서 수정

리스 조달> 계약> 리스계약관리> 리스계약등록및조회

보증금 국유재산> 대장관리> 부가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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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동성 대체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미수채권(비유동자산) 계정분류 오류

OO부 특별회계에서 회수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지 않는

장기미수채권을 미수채권으로 분류하여 미수채권(유동자산)과 미수채권대손

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20억원, 2,000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장기미수채권(기타비유동자산)과 장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기타비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유동성대체를 누락하여 

유동성정부내장기예수금(유동부채)이 58억 3,100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정부내장기예수금(장기차입부채)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283p 중>

ㅇ 임차보증금 유동성 대체 누락 오류

OO청 일반회계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장기임차보증금-국유는 

임차보증금국유로 유동성 대체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임차

보증금-국유가 34억1,204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임차보증금-국유가 

34억 1,204만원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426p 중>

ㅇ 장기선급금의 유동성 분류 오류

사업기간 장기 소요로 1년 후에 취득이 완료되어 본계정으로 대체될 장

기선급금에 대하여도 유동자산으로 처리하여 3,325,013,215,740원의 

장기선급금이 유동자산으로 계상되는 유동성 분류 오류 발생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660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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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산 대응 프로그램 누락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자산 등재시 입력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해당 자산은

타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인계시 사업정보를 ‘사업없음’

으로 관리하여 프로그램원가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가 비배분비용으로 회계처리 되었다. 

(1) 오류의 유형

감가상각이란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대상액(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감가상각은 연말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인식되며, 결산조정분개는 해당

자산의 정보관리항목의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을 기준

으로 dBrain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보관리항목을 잘못 입력

하는 경우 감가상각에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2-37❙프로그램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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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산 등재 시 관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사업 없음’

으로 입력하거나, 입력한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산

인계를 하면서 사업정보를 ‘사업 없음’ 으로 선택할 경우 감가상각비가

비배분비용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정보가 ‘사업 없음’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프로그램총원가가 과소계상되고, 비배분비용이 과대계상 된다. 비배분비용이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을 말하

므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비배분비용

으로 인식되는 경우 재정운영표가 왜곡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현재 dBrain 시스템에서는 자산 취득 시 프로그램 입력이 필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해당자산을 사용

하던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자산의

인계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사업없음’으로 관리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원가는 과소계상, 비배분비용은 과대 계상되므로 기말

국유재산 결산 시 ‘사업 없음’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산을 추가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

자산들의 프로그램 종료 여부는 아래와 같이 [국유재산>대장관리>대장항목점검]

메뉴에서 ‘종료/폐지된 세부사업이 맵핑된 자산’ 항목으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취득>기타증감>인계관리]

메뉴에서 ‘사업이동’ 사유를 선택하여 사업이동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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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국유재산>대장관리>대장관리>대장항목 점검

그림 2-39❙국유재산>취득>기타증감>인계관리

그림 2-40❙인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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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 대응 프로그램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계정분류 오류

OO청 일반회계에서 관리운영비에 해당하는 건물감가상각비를 비배분비용

으로 계상한 결과 감가상각비(비배분비용)가 12억 7,667만원 과대 계상

되었고 감가상각비(관리운영비)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1021p 중>

ㅇ 프로그램원가의 비배분비용 분류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산폐기손실 및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등은 프로그램총원가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비배분비용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기타비용 및 감가

상각비 등(프로그램원가)과 기타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관리운영비)이 

각각 3,031억 7,104만원과 6,295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비배분비용)이 3,032억 3,399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452p 중>

ㅇ 프로그램원가의 비배분비용 분류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경제협력” 프로그램 관련 비용을 연구용역비

(프로그램총원가)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연구용역비(비배분비용)로

회계처리하여 연구용역비(비배분비용)가 20억 9,973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연구용역비(프로그램명: 경제협력)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399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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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오류

(1)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① 내용연수 입력 오류

ㅇ 내용연수(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로 입력하거나,

ㅇ 재산종목을 잘못 설정하거나 동일 구조물에 대한 일관성 없는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내용연수 오류가 발생한다.

② 잔존가액 입력 오류

감가상각 관련 정보 입력 시, 잔존가액에 합리적인 추정치가 아니라 취득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96%) 등을 입력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산출되지 않거나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 사유별 조치

① 내용연수 정정

내용연수가 잘못 입력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대장관리의 기타증감*을 활용

하여 오류를 정정한다.

* [국유재산 > 대장관리 > 기타증감], [물품 > 대장관리 > 자산증감]

국유재산은 기타증감의 사유를 ‘증감없음, 기타증가/내용년수 증가’로 하여

잘못 처리된 자산의 대장번호를 선택하면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다.

물품은 기타증감의 사유를 ‘증감없음, 변동/내용연수변경’로 하여 잘못

처리된 자산의 대장번호를 선택하면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잔존가액 수정

잔존가액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대장관리의 부가정보등록*을

활용하여 오류를 정정하도록 한다.

* [국유재산(또는 물품) > 대장관리 > 부가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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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은 부가정보등록에서 해당 자산을 조회하면 ‘기타정보’ 하단의

‘감가상각 잔존가액(원)’에 수정된 잔존가액을 입력ㆍ저장할 수 있다.

물품은 부가정보등록에서 해당 자산을 조회하면 하단의 '잔존가액'에

수정된 잔존가액을 입력ㆍ저장할 수 있다.

그림 2-41❙국유재산(또는 물품) > 대장관리 > 부가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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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유재산, 물품의 처분 등

◈ 국유재산 및 물품 취득 후의 업무에는 운용, 대부 및 사용허가, 교환, 

관리전환 및 매각 등이 존재한다.

◈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서는 매각의 제한, 매각대금의 납부방식, 

소유권 이전, 매각계약의 해제 등 업무담당자가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한요건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 국가회계예규에 따르면 처분의 종류로는 매각, 교환, 양여, 유상관리

전환, 현물출자, 멸실 및 신탁 등이 존재하며 처분의 인식시기는 

일반적으로 대장에서 자산을 제거할 때, 즉 인계시점에 인식하도록 

명시하였다. 

◈ 본 장에서는 국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업무 수행 시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의 오류사례와 대부 및 사용허가로 인해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따라 생기는 특이사항을 위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국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업무 오류 … 80

2.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업무 오류 … 86

3. 자산재평가 오류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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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업무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토지(장부가액 800만원)를 민간에 1,000만원에 

매각하고자 한다. 국유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 탭에서 매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김국유 주무관은 수입 메뉴에서 납부서 작성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국유재산을 민간 등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3-1>과 같이 [국유재산>

처분>매각>매각요청]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림 3-1❙매각요청

먼저 매각요청서 작성을 통하여 매각계약을 요청하면, OnBid 등에서 (수의

계약인 경우에는 dBrain) 계약이 수행된다. 그 후 해당 계약을 근거로 징수

요청이 이루어지고 징수결의, 수납정산 업무와 인계업무가 완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납부서 작성을 통하여 일반

수입업무와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수납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인계처리를 누락하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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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매각진행절차

(2) 오류에 따른 영향

김국유 주무관이 800만원의 토지를 1,000만원에 민간에 매각하면서 <그림

3-2>의 매각 절차를 수행할 경우 나타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징수결의 미수금 10,000,000 선수금 10,000,000

수납정산 현 금 10,000,000 미수금 10,000,000

인 계 선수금 10,000,000
토 지 8,000,000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0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징수결의 시점에 계약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선수금과 미수금이 계상된다. 미수금(자산)은 징수할 권리를 나타내며, 선수금

(부채)은 자산을 인계할 의무를 나타낸다. 따라서 미수금은 수납정산시점에

현금과 상계되며 선수금은 인계시점에 매각하는 자산과 상계된다.

여기서 매각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가 처분손익으로

계상된다.(10,000,000 – 8,000,000 =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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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의 올바른 절차로 매각하지 않고 단순히 납부서 작성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나타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수납정산 현 금 10,000,000 제수익 10,000,000

이 경우,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연계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 수익으로 기록된다. 또한 인계처리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된 자산이 대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한편, 매각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 착오로 인계처리를 누락하면, 해당 자산이

장부에서 제거되지 않고 선수금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업무담당자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수입’ 메뉴가 아닌 ‘국유재산’

이나 ‘물품’ 메뉴에서 매각요청서 작성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수입’ 메뉴에서 업무 처리 후 ‘기타증감의 기타(감)’ 업무를

통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기타증감’ 업무를 통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수익 과대계상 오류는 사라지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생성되어 비용의 과대계상 오류도 발생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증감_기타(감) 전기오류수정손실 8,000,000 토 지 8,000,000

이 경우에는 기타증감업무를 취소하고 매각요청서를 작성하여 올바른 절차로

업무를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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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정산이 완료된 국유재산의 인계처리를 누락한 경우에는 자산이 대장에서

제거되지 않고 선수금도 남아있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 경우 ‘인계관리’에서

인계서 승인을 통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그림 3-3❙국유재산>처분>매각>인계관리

(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Case Ⅰ : 국유재산 유상관리전환 시 수입 메뉴 사용

• OO부처는 국유재산을 XX부처에 유상으로 이전하면서 [국유재산>전환관

리>관리전환] 메뉴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수입>고지관리>납부서작

성 및 출력]에서 수행하여 자산의 인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유재산을 다른 국가실체에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전환

관리>관리전환] 메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납부서 작성을 통하여 일반 수입업무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한다.

ㅇ 수입 메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잘못된 업무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수납정산 현 금 XXX 제수익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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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유재산 메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올바른 업무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징수결의 미수금 XXX 선수금 XXX

수납정산 현 금 XXX 미수금 XXX

인 계 선수금 XXX
자 산 XXX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XXX

‘수입’ 메뉴에서 업무 처리 후 ‘기타증감의 기타(감)’ 업무를 통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존에 인식했던 수익은 제거되지 않은 채 추가로 전기오류

수정손실이 인식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증감_기타(감)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자 산 XXX

따라서 업무담당자는 기타증감업무를 취소하고, 취득관서에서 관리전환취득

요청서를 작성하여 올바른 절차로 업무를 다시 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국유재산을 유상관리전환 하는 경우에는 ‘수입’ 메뉴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 메뉴에서 관리전환요청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 85 -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매각 완료된 토지관련 선수금 미제거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2015회계연도에 인천국제공항 진입도로 토지에 대한 

매각이 완료되었는데도 해당 토지 매각 시 계상한 선수금을 제거하지 아니

하여 선수금(유동부채)이 130억 7,172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

이익(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또한, OO부 XX특별회계에서 고양시 종합전시장 부지가 2015회계연도에 

매각이 완료되었는데도 관련 선수금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선수금(유동부채)이

121억 686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627p 중>

ㅇ 토지 매각 회계처리 오류

OO부 XX특별회계에서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4건의 토지를 매각

하면서 소유권 이전 후 토지와 선수금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토지(일반유형자산), 선수금(유동부채) 및 자산재평가이익(조정항목)이 

각각 84억 9,242만원, 211억 8,639만원, 24억 505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150억 9,902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967p 중>

ㅇ 무상양여한 자산의 회계처리 오류

OO청 일반회계에서 2014년도와 2018년도에 사업이 완료(@@ 사업 등)되어

군수품을 납품받아 XX부로 관리전환 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내자산기부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결과 선급금(유동자산)이 3,641억 8,516만원 과대 계상

되었고, 정부내자산기부(재원의 이전)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597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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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업무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관유물인 건물에 대하여 1년에 1,100만원(부가세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사용허가 업무를 수행하려고 한다. 사용허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운용>대부/사용허가] 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단순히 [수입>고지관리>납부서작성 및 출력] 메뉴에서 

대부 금액을 처리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국유재산을 민간 등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업무는 ‘대부/

사용허가’ 메뉴를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3-4❙대부/사용허가 요청

따라서 사용허가와 관련된 임대료는 수입 메뉴에서 납부서작성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 메뉴에서 <그림 3-5>의 절차를 통해 징수

요청을 해야 한다.

그림 3-5❙대부/사용허가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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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납부서 작성을 통하여 일반

수입업무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김국유 주무관이 1년에 1,1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받는 사용허가 업무를

<그림 3-5>의 올바른 절차로 수행할 경우 나타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징수결의 미수금 11,000,000
사용료수익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수납정산 현 금 11,000,000 미수금 11,000,000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징수결의 시점에 실제 수령할 1,100만원이 미수금

(자산)으로 계상되고 실제 수익금액인 1,000만원과 대납하기 위한 부가세

관련 예수금 100만원이 계상된다. 100만원의 경우 국세청에 사용자가 납부

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납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

하지 아니하고 예수금(부채)으로 인식한다.

미수금은 수납정산 시점에 상계되며 부가세예수금은 납부시점에 상계된다.

하지만 위의 올바른 절차가 아닌 단순히 납부서 작성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잘못된 회계처리가 나타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수납정산 현 금 11,000,000 제수익 또는 부가세예수금 11,000,000

이 경우, 자산의 사용허가와 관련된 연계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100만원

전액이 수익으로 기록 되거나, 세세부항목의 선택에 따라 전액이 부가세

예수금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수익 또는 부가세예수금이 과대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88 -

참고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세이다. 단,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서 납세자는 소비자이지만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

하고 사업자는 해당 대가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국세청에 납입하게 된다.

국가는 대부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부동산 임대 등 특정

사업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가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5)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35조제1호5)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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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따른 임대료수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임대료 금액에 부가세(10%)를 포함하여 징수결의 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의 납부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dBrain 시스템 상 과오납반환으로 처리가 되고 있었으나

건별 금액이 아닌 총계의 부가세 금액을 이체하거나, 부가가치세 계정과목이

아닌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그림 3-6❙부가세일괄과오납반환

이에 dBrain 시스템에서는 과오납반환으로 처리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반환금액이 재무결산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관련 과오

납반환요청을 일괄로 작성할 수 있도록 ‘부가세일괄과오납반환요청’ 메뉴를

마련하였다.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금액은 <그림 3-7>과 같이

[수입>요청관리>변경요청>부가세일괄과오납반환요청] 메뉴를 통하여 요청서를

작성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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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부가세일괄과오납반환 요청서 작성

위 사례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

진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계좌이체 부가세예수금 1,000,000 현 금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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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재평가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정가액와 장부가액의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1) 오류의 유형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경우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김국유 주무관은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장부가액의 30%를 초과하고

1억을 초과함으로써 중요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였다.

* 중요한 차이의 기준은 명확하게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15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시 30%를 초과하며 차이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자산 중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자산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수정분개 요청함

(2) 사용자 유의사항

재평가 대상 자산의 경우 매 회계연도말 국유재산대장 마감 시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산재평가는 국유재산담당자가 국유재산 ‘가격평가’

메뉴에서 수행한다. [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진행현황] 메뉴

에서 가격평가정보를 생성, [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증감처리]

메뉴에서 ‘작성’을 선택, 가격평가 증감처리 화면에서 ‘추가’를 클릭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 선택을 누락하는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임에도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평가대상자산을 선택한 후 평가방법(공정가액, 공시지가, 개별토지가격산정 등) 을

‘공정가액’으로 선택하는 경우 ‘입력평가금액’에 담당자가 금액을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정가액이 아닌 기존 대장금액을 입력하는 경우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올바른 공정가액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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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평가시「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대체적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해야한다. 국유

재산담당자가 감정가액 등 공정가액이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대체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거나, 공정가액이 없어 대체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과 다른 순서를 적용

하여 평가할 경우, 토지의 장부가액 및 재평가손익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3-8❙국유재산_가격평가진행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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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국유재산_가격평가_가격평가증감처리

감사원의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발생한 재평가 관련 지적사항은 총 16건

으로 이는 전체 감사원 지적사항 중 17%에 달하는 건수이다. 지적사항은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누락한 경우로 토지 재평가 누락이 상당부분 차지하였다. 따라서 국유재산담

당자는 감사원 지적사항 감소를 위하여 재평가 누락, 평가방법, 면적, 주소지 

등을 검토하여 재평가금액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국유재산대장 마감 전에 

확인해야 한다. 

<TIP> 자산재평가 대상 자산 및 중요성 판단 기준

1.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고정성기계장치, 선박및항공기, 입목)과 사회기반

시설 중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또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국유재산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회계실체의 해당 자산 포함)의 경우 재평가를 

수행한다.

2.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했는지는 질적 요소(외부요인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상승 및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요소)에 따라 판단 후, 

양적 요소(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장부가액 대비 30%를 초과하고, 차이금액이

1억 원을 초과)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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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재평가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토지 재평가 오류

OO청 일반회계에서 토지 및 건물 등 21건의 일반유형자산은 본 회계연도 

재평가 대상이 아닌데도 자산재평가를 수행하여 토지 및 건물 등(일반

유형자산), 자산재평가손실환입(비배분수익),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

(비배분비용),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조정항목)이 각각 138억 9,639만원, 

95억 5,761만원, 793만원, 42억 6,190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감가상각

비(비배분비용)가 8,480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805p 중>

ㅇ 토지 재평가 누락

OO부 일반회계에서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소재 토지 등 총 21건의 

토지에 대하여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토지(일반유형자산)와 자산재평가

이익(조정항목)이 각각1,144억 6,642만 원, 615억 2,266만 원 과대 계상

되었으며, 자산재평가손실(비배분비용)과 자산재평가손실환입(비배분수익)이

각각 557억 7,296만 원, 28억 2,920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714p 중>

ㅇ 토지 재평가 누락

OO부 일반회계에서 2019년 보고기간 말 토지 공정가액에 대한 대체적

평가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재평가 회계

처리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토지 (일반유형자산) 369,350,068,376원,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자산재평가이익) 332,386,417,674원, 일반유형

자산재평가손실 (비배분비용-기타비용) 22,548,457,106원, 일반유형자산

재평가손실환입 (비배분수익-기타수익)이 59,512,107,808원 각각 과소 

계상 됨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1031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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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리 스

◈ 국가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과 국가 활동의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자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자산을 직접 구매

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을 얻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일정기간 사용료를 지급하여 사용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자산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초기의 자산 구입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성능 하락 및 시장의 변화로 

인한 진부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 리스(lease)는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을 합의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자산의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이다. 단순 임대차(렌탈)계약이 제조업자와

계약을 맺는 반면, 리스는 제조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게 된다.

◈ 단순 임대차(렌탈)계약과 리스계약은 dBrain 상 업무처리 및 사용료의

지급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에 따른 오류, 리스계약서 등록, 리스대금

청구 시 유의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 구매요청서 작성 시 리스구분 입력 오류 … 96

2. 리스계약서 미등록 … 101

3. 리스대금청구를 통하지 않은 리스료 지급 오류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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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요청서 작성 시 리스구분 입력 오류

김국유 주무관은 컴퓨터가 노후됨에 따라 나라캐피탈과 컴퓨터 100대를 5년

동안 리스하는 계약을 맺었다. 본 계약은 5년이 지난 후 무상으로 컴퓨터가 

이전되는 조건인 금융리스계약으로 김국유 주무관은 구매요청서 작성 시 금융

리스로 분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ㆍ리스기간 : 20X1. 1. 1 ~ 20X5. 12. 31

ㆍ금융리스자산ㆍ부채 금액 : 200,000,000원

ㆍ연간리스료 : 50,000,000원(매년말 지급)

ㆍ내용연수 : 5년

ㆍ내재이자율 : 5%

(1) 오류의 유형

리스는 ‘구매요청(물품)’ 메뉴에서 구매요청서 작성 시 ‘리스구분’란의 선택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된다.

그림 4-1❙징수요청



- 97 -

구매요청서의 [추가] 버튼을 틀릭하면 ‘물품명세(요청)’ 화면이 나타나는데,

해당화면에서 품종을 선택하고, ‘리스구분’에서 올바른 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물품명세의 리스구분은 ‘금융리스’, ‘운용리스’ 및 ‘리스아님’으로 구분

된다.

김국유 주무관은 계약하는 리스가 금융리스이기 때문에 ‘금융리스’를 선택

하여야 하는데 ‘운용리스’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계약 시작 시점에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계약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운용리스의 경우

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계약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금융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운용리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리스계약시점부터 대금 지급시점까지 계속 오류가 발생한다.

① 리스계약 시

ㅇ 잘못된 업무처리(운용리스 계약 선택) : 계약시점 회계처리 없음

ㅇ 올바른 업무처리(금융리스 계약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사무용기기7) 200,000,000 금융리스부채 200,000,000

금융리스계약은 리스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물품은 재무제표 상 자산으로

인식되고 리스료 지급 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 만약

동 금융리스계약이 운용리스계약으로 처리되면 리스계약에 따른 물품을 자산

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도 인식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7) 금융리스를 통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리스자산을 별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반유형자산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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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리스료 지급 시

ㅇ 잘못된 업무처리(운용리스 계약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운용리스료 50,000,000 현 금 50,000,000

ㅇ 올바른 업무처리(금융리스 계약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이자비용 10,000,0008) 현 금 50,000,000

금융리스부채 40,000,000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료 지급시 리스료를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비용 부분과

부채의 상환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한다. 이는 금융리스계약을 계약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리스자산을 취득하고, 차입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거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기

때문이다.

③ 회계연도 말

ㅇ 잘못된 업무처리(운용리스 계약 선택) : 회계연도 말 회계처리 없음

ㅇ 올바른 업무처리(금융리스 계약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감가상각비 40,000,000 사무용기기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금융리스부채 42,000,0009) 유동성금융리스부채 42,000,000

금융리스의 경우 회계연도 말에 해당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식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유동성대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리스기간에 걸쳐 재무제표의 왜곡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 본 사례의 경우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금융리스, 운용리스 구분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8) 200,000,000(X1년초 금융리스부채잔액) × 5%(내재이자율) = 10,000,000

9) 50,000,000(연간리스료) - 160,000,000(X1년말 금융리스부채잔액) × 5%(내재이자율) = 4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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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재정상태표 비교(20X1.1.1)

재정상태표

자산 - 금융리스부채 -

<운용리스로 잘못 분류한 경우>

재정상태표

사무용기기 2억 금융리스부채 2억

<금융리스를 올바르게 분류한 경우>

그림 4-3❙재정운영표 비교(20X1.1.1 ~ 20X1.12.31)

재정운영표

운용리스료 50,000,000

<운용리스로 잘못 분류한 경우>

재정운영표

이자비용 10,000,000

감가상각비 40,000,000

<금융리스로 올바르게 분류한 경우>

(3) 사용자 유의사항

리스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부담 정도에 따라 운용

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자산의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며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반면, 리스자산의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리스

이용자는 사용권뿐만 아니라 실제 자산을 취득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아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리스의 분류가 법적인 소유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과 효익의 부담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는 측면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자산을 구매하는 장기할부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간주할 수 있다.

위험과 효익의 부담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리스회계처리지침」

에서 나열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단, 아래 요건의 충족여부에도

불구하고 리스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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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금융리스 인식 조건

① 리스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②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 시 되는 경우

③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통상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75% 이상을 의미)

④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통상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90% 이상을 의미)

⑤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 염가매수선택권 : 리스이용자가선택권을행사할수있는시점의공정가치보다충분하게낮을것으로예상되는가격으로

리스자산을매수할수있는선택권을말함

＊ 내용연수 : 리스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리스기간개시일부터 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을 리스이용자가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기간을 말함

＊ 최소리스료 :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연간리스료, 보증잔존가치 및

행사가 확실시 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함

최소리스료 = 연간리스료 + 보증잔존가치 + 행사가 확실시 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내재이자율 :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

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약과 일치시키는 리스제공자의 할인율을 말함

① 또는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은

리스기간이 끝난 이후에 리스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되므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③, ④의 조건은 내용연수의 대부분을 사용하거나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지급

하는 것은 리스이용자가 자산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한다고 보기 때문이며,

⑤ 조건은 특수 자산은 리스기간이 끝나면 타인에게 매각하여 또 다른

효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

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 금융리스로 인식한다.

따라서 리스로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리스 계약이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선택하여야 올바른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

김국유 주무관이 계약한 컴퓨터 리스계약의 경우 무상이전조건이 존재하고, 

리스기간이 내용연수의 75% 이상이기 때문에 금융리스로 분류하여야 한다. 

사업담당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리스회사에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정확히 리스를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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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계약서 미등록

계약관인 장리스 주무관은 김국유 주무관이 계약한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하지만 장리스 주무관은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리스계약서 등록을 누락하였다. 

(1) 오류의 유형

리스계약으로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품취득과 달리 리스

계약서를 dBrain 메뉴[조달(계약)>계약>리스계약관리>리스계약등록]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그림 4-4❙리스계약등록

리스대금의 지출은 등록한 계약서를 근거로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리스계약서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리스대금을 올바른 절차로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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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리스계약서

(2) 오류에 따른 영향

장리스 주무관이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계약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리스

계약임에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금

청구의 기본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반지출로 리스료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

재무제표가 왜곡된다.

리스계약서는 리스료 지급 시 리스료와 금융리스부채 및 금융리스이자비용 

등을 인식하는 기본정보가 된다. 따라서 계약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본 

정보가 누락되어 재무제표에 왜곡이 발생한다. 계약관은 리스에 의하여 물품 

등이 취득되는 경우에는 리스계약서 등록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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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납부기한 이전에 지급한 금융리스료 관련 회계처리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한 금융리스료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금융리스부채 감소와 금융리스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 기타유동자산(유동자산)과 유동성금융리스부채

(유동부채)가 각각 8억 2,262만원, 7억 6,591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이자비용이 5,671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406p 중>

ㅇ 납부기일이 도래한 금융리스료 관련 회계처리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신여권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하여 

2016회계연도에 선지급한 금융리스료는 본 회계연도에 납부기일이 도래하였

으므로 선지급한 금융리스료를 제거하여야 하는데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 선급금(기타유동자산)이 8억 2,262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

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7억 6,591만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금융리스이자

비용이 5,671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588p 중>

ㅇ 금융리스 회계처리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금융리스와 관련한 리스료를 운용리스료로 잘못 

회계처리하면서 금융리스부채 감소분을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운용리스료

(프로그램명: 국방정보화)와 잡이익(비배분수익)이 각각 41억 6,164만원,

36억 8,467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금융리스이자비용(비배분비용)이 4억 

7,697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571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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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리스계약서 등록

(1) 리스계약서 입력사항

리스를 통하여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관은 리스계약서에 명시된 상각표,

이자율 및 리스기간 등을 dBrain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향후 리스료 지급 시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

표 4-2❙리스계약서 입력사항

입력사항 내용

리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를 입력한다.

리스 계약의 내용을 입력한다.

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기간이다.

계약에 의하여 매 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총 리스기간을 입력한다.

리스료를 지급하는 주기를 입력한다.

현재가치 계산에 사용되는 이자율을 입력한다.

리스료 지급 방식으로 리스개설 시 지급하는 선납과, 

리스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후납 두가지 방식이 있다.

리스회사를 검색하여 선택한다.

리스거래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보증잔존가치는 금액 또는 퍼센트로 입력한다.

리스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입력한다.

리스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를 입력한다.

[추가]버튼은 리스자산을 등록하는 메뉴이며

[삭제]버튼은 리스자산을 삭제하는 메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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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상환스케줄

[사례]

• 리스기간 : 20X2. 1. 1 ~ 20X5. 12. 31(4년)

• 리스자산ㆍ부채금액 : 100,000,000원

• 연간리스료 : 31,547,080원(매년말 지급)

• 내재이자율 : 10%

그림 4-6❙금융리스부채 상환 상각표의 흐름

표 4-3❙리스상환 스케줄

회차 납입일
대금청구

요청금액

매회리스금액

(A)

매회이자금액

(B)

원금/리스부채

(A-B)
원금/리스부채잔액

0 100,000,000

1 20X2. 12. 31 31,547,080 31,547,080 10,000,000 21,547,080 78,452,920

2 20X3. 12. 31 31,547,080 31,547,080 7,845,292 23,701,788 54,751,132

3 20X4. 12. 31 31,547,080 31,547,080 5,475,113 26,071,967 28,679,165

4 20X5. 12. 31 31,547,080 31,547,080 2,867,915 28,679,1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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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입일 : 리스계약서 상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은 날짜이다.

② 대금청구요청금액 : 매회 지급해야 하는 매회리스금액과 같은 개념으로 현재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스케줄에 따른 매회

리스금액이 원단위로 발생하는 경우 동액만큼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단위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요청금액은 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향후 대금청구서 작성 시 선택한 납입일과 회차에

대한 대금청구요청금액이 연계되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입력 : 31,547,080)

③ 매회리스금액 : 리스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회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사례에서 연간리스료가 매회리스금액이 된다. (입력 : 31,547,080)

④ 매회이자금액 :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일 경우 금융리스자산ㆍ부채의 잔액에

내재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금융리스에서 금융리스부채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외되어 있지만, 매회리스금액은 원금과 이자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매회리스금액에서 원금에 대한 금액은 금융리스

부채를 차감시키고, 이자에 대한 금액은 이자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이유는 금융리스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산을 구입

하는 물적금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입금의

상환과 이자비용은 별도로 인식한다. (입력 : 전년 말(기초) 잔액 * 10%

* 12/12)

⑤ 원금/리스부채 :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일 경우, 매회리스금액에서 이자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환스케줄의 수식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매회리스금액(A)에서 매회이자금액(B)을 차감한 금액이다. (입력 :

매회리스금액 – 매회이자금액)

⑥ 원금/리스부채잔액 : 리스계약에 의해 향후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잔액으로 금융리스부채에서 매회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

이다. 보증잔존가치가 있는 경우 리스기간의 종료 시 보증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게 되며, 보증잔존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리스기간의

종료 시 모두 소멸하게 된다. (입력 : 전년 말 잔액 – 당해 회차 원금/

리스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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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상환스케줄 계산구조

날짜 계산구조

20X2.01.01 리스계약일에 인식한 금융리스자산ㆍ부채의 가액은 100,000,000원이다.

20X2.12.31

매회리스금액 = 31,547,080

매회이자금액 = 100,000,000 x 10% = 10,000,000

원금/리스부채 = 31,547,080 – 10,000,000 = 21,547,080

금융리스부채잔액 = 100,000,000 – 21,547,080 = 78,452,920

20X3.12.31

매회리스금액 = 31,547,080

매회이자금액 = 78,452,920 x 10% = 7,845,292

원금/리스부채 = 31,547,080 – 7,845,292 = 23,701,788

금융리스부채잔액 = 78,452,920 – 23,701,788 = 54,751,132

20X4.12.31

매회리스금액 = 31,547,080

매회이자금액 = 54,751,132 x 10% = 5,475,113

원금/리스부채 = 31,547,080 – 5,475,113 = 26,071,967

금융리스부채잔액 = 54,751,132 – 26,071,967 = 28,679,165

20X5.12.31

매회리스금액 = 31,547,080

매회이자금액 = 28,679,165 x 10% = 2,867,915

원금/리스부채 = 31,547,080 – 2,867,915 = 28,679,165

금융리스부채잔액 = 28,679,165 – 28,679,16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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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대금청구를 통하지 않은 리스료 지급 오류

집행단위담당자 나재정 주무관은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하려고 한다.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료 지급은 리스대금청구를 통하여 지출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일반지출로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리스료의 대금 지출은 일반적인 지출과 달리 [조달(계약)>대금청구>dBrain

청구등록>리스대금청구]에서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출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4-7❙리스대금청구

리스계약과 관련한 리스료의 지급은 리스계약서의 ‘리스대금상환스케줄표’에

따라 리스대금을 지출하도록 되어있다. 리스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그림 4-7>

화면과 같이 해당 리스계약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하는데, 해당 절차를 통해

금융리스의 리스대금을 이자부분과 원금상환부분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본

정보가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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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리스대금청구를 거치지 않고 일반지출로 리스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리스 회계처리가 나타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계약 시작 시점에 해당 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다고 판단하므로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일어난다.

리스료 지급 시에는 기간에 따른 이자비용과 금융리스부채 상환부분을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일어나는데 리스대금청구를 거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하면 아래와 같은 잘못된 회계처리가 발생한다.

ㅇ 잘못된 업무처리(일반지출 처리)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자산임차료 50,000,000 현 금 50,000,000

ㅇ 올바른 업무처리(리스대금청구를 통한 지출)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이자비용 10,000,000 현 금 50,000,000

금융리스부채 40,000,000

리스대금의 지급은 리스계약서를 근거로 리스대금청구를 선행한 후 지출요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리스대금 지급은 일반지출과 지출 처리방식이 

상이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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